
[별표 2] <개  2014.12.29.>

대상시 별 편의시 의 종류 및 치기 (제4조관련)

1. 삭  <2006.1.19>

2. 공 원

편 시  종

가. 장애인 등  출입이 

가능  출입구

공원 외부에  내부 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 여 

어도 나 이상  장애인등  출입이 가능 도  효폭· 태 

 부착  등  고 여 여야 다.

나. 장애인등  통행이 

가능  보도

공원시 (공 이 직  이용 는 시 에 다)에 근   있

는 공원안  보도  어도 나는 장애인등이 통행   있도

 효폭· 울  닥  재질  마감 등  고 여 

여야 다.

다. 장애인 등  이용이 

가능  장실

장애인 등이 편리 게 이용   있도  구조, 닥  재질  

마감과 부착  등  고 여 , 장애인용 변 는 남

자용  여자용 각 1개 이상  여야 며, 아용 거

 등 임산부  아가 안 고 편리 게 이용   있는 

시  구 여 여야 다.

라. 자 공원과 도  또는 통시  연결 는 보도에는 자  

여야 다.

마. 시각장애인 도  

안내

시각장애인  공원이용 편 를 여 공원  주출입구부근에 

자안내 · 지도식 안내 · 안내장  또는 타 도신

장 를   있다.

. 장애인등  이용이 

가능  매 소· 매

 또는 료

매 소(장애인등  이용이 가능  자동 매 를  경우  

시 리자등 부  별도  상시 스가 공 는 경우를 

외 다)· 매   료 는 장애인등이 편리 게 이용   

있도  태·규격  부착 등  고 여 여야 다. 

다만, 동일  장소에 2곳 또는 2 이상  각각 는 경우

에는 그  1곳 또는 1 만  장애인등  이용  고 여 

  있다.

사. 장애인 등  이용이 

가능  공원시

(1) 「자연공원법」 2조 10 에 른 공원시 과 「도시공

원  녹지 등에  법 」 2조 4 에 른 공원시

에 여는 공원시  종 에 라 3   6

에 른 공공건   공 이용시 과 통신시  

 각각 용 다. 

(2) 공원  효용증진  여 는 주차장에는 장애인

용 주차구역  주차장법 이 는 에 라 구분·

여야 다.

3. 공공건   공 이용시

  가. 일 사항



편 시  종

(1) 장애인등  통행이 

가능  근

(가) 상시  외부에  건축  주출입구에 이르는 근 는 

장애인등이 안 고 편리 게 통행   있도  효폭·

울  닥  재질  마감등  고 여 여야 

다.

(나) 근 를 (가)  주출입구에 연결 여 시공 는 것이 구조

 곤란 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  이

용에 편리 고 안  경우에는 주출입구 신 부출입구에 

연결 여 근 를   있다.

(2) 장애인 용 주차구

역

(가) 부 주차장에는 장애인 용 주차구역  주차장법 이 

는 에 라 장애인  이용이 편리  에 구분·

여야 다. 다만, 부 주차장  주차 가 10  미만

인 경우를 외 며, 산  장애인 용주차구역  주차

 소 이  끝 는 이를 1  본다.

(나) 자동차 시  특별시장· 역시장·시장·군  또는 

구청장이 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 용 주차구역  

주차장법 이 는 에 라 장애인  이용이 편

리  에 구분· 여야 다.

(3) 높이차이가 거  

건축  출입구

(가) 건축  주출입구  통 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

낮추 를 거나 체어리 트 또는 경사 를 여야 

다.

(나) (가)  주출입구 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  곤

란 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  이용에 편리

고 안  경우에는 주출입구 신 부출입구  높이차이

를 없앨  있다.

(4) 장애인등  출입이 

가능  출입구 등

(가) 건축  주출입구  건축  안  공  이용  주목

 는 사 실 등  출입구( )  어도 나는 장애인

등  출입이 가능 도  효폭ㆍ 태  부착  등  고

여 여야 다. 이 경우 7조 2 6 에 른 국가 

또는 지 자 단체  청사(공 이 직  이용 는 시 만 해

당 다)  「건축법 시행 」 별  1 3 에 른 1종 

근린생 시 에 해당 지 아니 는 시  경우에는 장애인

등  출입이 가능 도  는 출입구를 자동  태  

여야 다.

(나) 통시 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  어도 나는 장애

인등  출입이 가능 도  등  고 여 편리  구조

 여야 다.

(5) 장애인등  통행이 

가능  복도 등

(가) 복도는 장애인등  통행이 가능 도  효폭, 닥  재

질  마감과 부착  등  고 여 여야 다.



(나) 통시  주출입구 부  합실  승강장에 이르는 통

는 효폭, 닥  재질  마감과 부착  등  고 여 

여야 다.

(6) 장애인등  통행이 

가능  계단, 장애인

용 승강 , 장애  인

용 에스컬 이 , 

체어리 트, 경사  

또는 승강장

(가) 장애인등이 건축  1개 에  다른  편리 게 이

동   있도  그 이용에 편리  구조  계단  거

나 장애인용 승강 , 장애인용 에스컬 이 , 체어리 트 

또는 경사 를 1  또는 1곳이상 여야 다. 다만, 장

애인등이 이용 는 시 이 1 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 지 

아니 다.

(나) (가)  건축  6  이상  연면 이 2천 곱미  이상

인 건축 ( 가 6 인 건축  각  거실  닥면  

300 곱미 이내마다 1개소이상  직통계단   경우

를 외 다)에 근린공공시 , 노 자시   노인복지시  

 장애인복지시 , 료시 , 연구시     도

, 공공업 시 , 시 , 매시 ,   집회시  

 공연장· 람장· 시장, 송통신시  송국, 시

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 , 장애인용 에스컬 이

, 체어리 트 또는 경사 를 1  또는 1곳이상 

여야 다.

(다) 가 2 이상인 통시 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 부

 합실  승강장이 있는 지 편리 게 이동   있

도  장애인용 승강 , 장애인용 에스컬 이 , 체어리

트 또는 경사 를 1  또는 1곳이상 여야 다.

(라) 통시  승강장  장애인등이 안 게 승· 차   

있도  울 , 닥  재질  마감과 차량과  간격등  

고 여 여야 다.

(마) 통시  택시승강장과 차도 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

에는 낮추 를 거나 연 경사 를 여야 다.

(7) 장애인 등  이용이 

가능  장실

장애인 등이 편리 게 이용   있도  구조, 닥  재질  

마감과 부착  등  고 여 , 장애인용 변 는 남

자용  여자용 각 1개 이상  여야 며, 아용 거

 등 임산부  아가 안 고 편리 게 이용   있는 

시  구 여 여야 다.

(8) 장애인등  이용이 

가능  욕실

욕실  1개실 이상  장애인등이 편리 게 이용   있도  

구조, 닥  재질  마감과 부착 등  고 여 여야 

다.

(9) 장애인등  이용이 

가능  샤워실  탈

실

샤워실  탈 실  1개이상  장애인등이 편리 게 이용   

있도  구조, 닥  재질  마감과 부착  등  고 여 

여야 다.



(10) 자 건축  주출입구  도  또는 통시  연결 는 보도에는 

자  여야 다.

(11) 시각  청각장애

인 도·안내

(가) 시각장애인  시 이용 편 를 여 건축  주출입구 

부근에 자안내 , 지도식 안내 , 안내장  또는 그 

 도신 장 를 자 과 연계 여 1개 이상 

여야 다.

(나) 삭 <2007.2.12>

(다) 공원·근린공공시 ·장애인복지시 · 연구시 ·공

공업 시 , 시각장애인 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  이용

이 많거나 타당 이 있는 요구가 있는 곳에는 통신

가 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   향신

를 여야 다.

(라) 청각장애인  시 이용 편 를 여 청각장애인 등  이

용이 많  곳에는 자 자안내  또는 타 자 자안내

를 여야 다.

(12) 시각  청각장애

인 경보· 난 (가) 시각  청각장애인등이  상황에   있도  

청각장애인용 난구 도등·통 도등  시각장애인용 

경보  등  여야 다.

(나) 통시  승강장에  장애인 등이 추락  우 가 있는 

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 지 를 갖추어야 다.

(13) 장애인등  이용이 

가능  객실 또는 침

실

사  시 등  체 침실  또는 객실  1퍼 트 이

상( 시  0.5퍼 트 이상)  장애인등이 편리 게 이용  

 있도  구조, 닥  재질  마감과 부착 등  고 여 

, 산  객실 또는 침실   소  이  끝 는 

이를 1실  본다.

(14) 장애인등  이용이 

가능  람  또는 

열람

람장  도 등  체 람  또는 열람  1퍼 트 

이상( 체 람  또는 열람 가 2천 이상인 경우에는 20  

이상)  장애인등이 편리 게 이용   있도  구조등  고

여 , 산  람  또는 열람   소 이  

끝 는 이를 1  본다.

(15) 장애인등  이용이 

가능   또는 

작업

지역자   장애인복지시  등   또는 작업 는 장

애인등이 편리 게 이용   있도  태·규격 등  고 여 

여야 다. 다만, 동일  장소에 각각 2 이상  

는 경우에는 그  1 만  장애인등  이용  고 여 

  있다.



(16) 장애인등  이용이 

가능  매 소· 매

 또는 료

통시 등  매 소(장애인등  이용이 가능  자동 매 를 

 경우  시 리자등 부  별도  상시 스가 공

는 경우를 외 다)· 매   료 는 장애인등이 편리

게 이용   있도  태·규격  부착 등  고 여 

여야 다. 다만, 동일  장소에 2곳 또는 2 이상  각각 

는 경우에는 그  1곳 또는 1 만  장애인 등  이용  

고 여   있다.

(17) 임산부 등   

게시  등
임산부  아가 편리 고 안 게 식  취   있도  

구조  재질 등  고 여 게시  고, 게시  내

에는 모 를  별도  장소를 마 여야 다. 다만, 

「 재보 법」 2조에 른 지 재(보 구역  포함

다)에 는 시  외 다.

나. 상시 별  여야 는 편 시  종

         편 시

  상시

매개시 내부시 생시 안내시 그  시

주

출

입

구 

근

장

애

인

용

주

차

구

역

주

출

입

구 

높

이

차

이 

거

출

입

구

(

)

복

도

계

단 

또

는 

승

강

장실 욕  

실

샤

워

실

ㆍ

탈

실

자 도 

 

안

내

경

보 

 

난

객

실

ㆍ

침

실

람

ㆍ

열

람

ㆍ

작

업

매

소

ㆍ

매

ㆍ

료

임

산

부

등

게

시

변

소

변 면

1종

근린

생

시

퍼마 ㆍ일용품 

등  소매 , 이용

원ㆍ미용원ㆍ목욕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지역자 , 

출소, 지구 , 우

체국, 보건소, 공

공도 , 국민건

강보험공단ㆍ국민

연 공단ㆍ 국장

애인고용공단ㆍ근

복지공단  지

사, 그 에 이  

사  용도  시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소 권



장

공 장실

원ㆍ 과 원ㆍ

원 ㆍ 조 산 소

(산후조리원)

권

장

권

장

지 역 아 동

(300 곱미  이

상만 해당 다)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2종

근린

생

시

일 식 , 게

식 ㆍ 과  

1종근린생 시

에 해당 지 아니

는 것(300 곱미  

이상만 해당 다)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안마시 소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집회

시

공연장  람장 권장

집회장
권

장

권

장

시장, 동ㆍ식 원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종

시

종 집회장( 회ㆍ

당ㆍ사찰ㆍ 도원, 

그 에 이  사

 용도  시  

말 며, 500 곱미

 이상만 해당

다)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매

시  

도매시장ㆍ소매시장

ㆍ상 (1000 곱미

 이상만 해당

다)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료

시
병원ㆍ격리병원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연구

시

(특 를 

포함 며, 원

 외 다)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원
권

장

권

장

원ㆍ직업훈 소

ㆍ 원, 그 에 이

 사  용도  

시 (500 곱미  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

이상만 해당 다)

도 (1000 곱미

 이상만 해당

다)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노

자시

아동 시 (어린

이집ㆍ아동복지시

)

권

장

권

장

노인복지시 (경

당  포함 다)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사회복지시 (장애

인복지시  포함

다)

시

생 권 시 , 자

연권 시

권

장

권

장

운동시 (500 곱미  

이상만 해당 다)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업

시

국가 또는 지 자

단체  청사

권

장

업소, 사 소, 

신 사, 스 , 

그 에 이  사

 용도  시

(500 곱미  이상

만 해당 다)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국민건강보험공단

ㆍ국민연 공단ㆍ

국장애인고용공

단ㆍ근 복지공단 

 그 지사(1000

곱미  이상만 

해당 다)

권

장

시

일 시 ( , 

여 )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시 (

, 상 , 

국 통 , 가족

, 양 도미니

엄)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공   장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자동

차

시

주차장
권

장

운 원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송 송국, 그 에 이 권 권 권 권



통신

시

 사  용도  

시 (1000 곱미  

이상만 해당 다)

장 장 장 장

신 국, 그 

에 이  사  용

도  시 (1000

곱미  이상만 해당

다)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시
도소ㆍ구 소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지

시

장시 , 안당

(종 시 에 해당

는 것  외 다)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게

시

야외 악당, 야외극

장, 어린이회 , 그 

에 이  사  

용도  시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게소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장 식장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4. 공동주택

  가. 일  사항

편 시  종

(1) 장애인등  통행이 

가능  근

(가) 상시  외부에  건축  주출입구에 이르는 근 는 

장애인등이 안 고 편리 게 통행   있도  효폭·

울  닥  재질  마감 등  고 여 여야 

다.

(나) 근 를 (가)  주출입구에 연결 여 시공 는 것이 구조

 곤란 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  이

용에 편리 고 안  경우에는 주출입구 신 부출입구에 

연결 여 근 를   있다.

(2) 장애인 용주차구역
(가) 부 주차장에는 장애인 용주차구역  주차장법 이 

는 에 라 장애인  이용이 편리  에 구분·

여야 다. 다만, 부 주차장  주차 가 10  미

만인 경우를 외 며, 산  장애인 용주차구역  주차

  소  이  끝 는 이를 1  본다.

(나) 장애인 용주차구역  입주  장애인가구  동별 거주 황 

등  고 여 다.

(3) 높이차이가 거  

건축  출입구

(가) 건축  주출입구  통 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

낮추 를 거나 체어리 트 또는 경사 를 여야 



다.

(나) (가)  주출입구 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  

곤란 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  이용에 편

리 고 안  경우에는 주출입구 신 부출입구  높이 차

이를 없앨  있다.

(4) 장애인등  출입이 

가능  출입구( )

(가) 건축  주출입구는 장애인등  출입이 가능 도  효

폭· 태  부착  등  고 여 여야 다.

(나) 장애인 용주택  내 출입  장애인등  출입이 가능 도

 효폭· 태  부착  등  고 여   있다.

(5) 장애인등  통행이 

가능  복도

복도는 장애인등  통행이 가능 도  효폭, 닥  재질  

마감과 부착  등  고 여   있다.

(6) 장애인 등  통행이 

가능  계단·장애인용 

승강 , 장애인용 에스

컬 이 , 체어리

트 또는 경사

아 트는 장애인등이 건축  1개 에  다른  편리

게 이동   있도  그 이용에 편리  구조  계단  거

나 장애인용 승강 , 장애인용 에스컬 이 , 체어리 트 또

는 경사 를 1  또는 1곳 이상 여야 다.

(7) 장애인 등  이용이 

가능  장실  욕

실

장애인 용주택  장실  욕실  장애인등이 편리 게 이용

  있도  구조, 닥  재질  마감과 부착  등  고

여   있다.

(8) 자
시각장애인   장애인 용주택  주출입구  도  또는 

통시  연결 는 보도에는 자    있다.

(9) 시각  청각장애인 

경보· 난
시각  청각장애인   장애인 용주택에는  상황에 

  있도  청각장애인용 난구 도등·통 도등  

시각장애인용 경보  등    있다.

(10) 장애인 등  이용

이 가능  부 시  

 복리시

(가) 「주택법」 2조 6 에 른 주택단지안  리사

소·경 당· 원· 과 원· 원·조산소·약국·목욕

장·슈퍼마 , 일용품 등  소매 , 일 식 · 게 식

· 과 · 원· 업소·사 소 또는 사회복지 이 있

는 건축 에 여는 3 가목(1), (3) 내지 (7)  규

 용 다. 다만, 당해 주택단지에 건 는 주택  

가 300 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 다.

(나) 「주택법」 2조 8  또는 9 에 른 부 시   

복리시   (가)에 른 시  외  시 (별  1 2

  4 에 른 편 시   상시 에 해당 는 

경우  다)에 해 는 용도  규모에 라 별  1 

2   4 에 른 공공건 ·공 이용시   통신시



  각각 용 다.

나. 상시 별  여야 는 편 시  종

      편 시

상시

매개시 내부시 생시 안내시 타시

고

주

출

입

구 

근

장

애

인

용

주

차

구

역

주

출

입

구 

높

이

차

이 

거

출

입

구

(

)

복  

   

도

계

단 

또

는 

승

강

장실 욕  

  

실

샤

워

실

·

탈

실

자 도 

 

안

내

경

보 

 

난

객

실

·

침

실

람

·

열

람

·

작

업

매

소

·

매

·

료

임
산
부
등

게
시

변

소

변 면

아 트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연립주택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 가 

10  이

상만 해당

다 주택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 가 

10  이

상만 해당

사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권

장

사가 2동 

이상  건축

 이루어  있

는 경우 장애인

용 침실이 

 동에만 용

다. 다만, 장

애인용 침실

는 체 건축

  산

며, 일  

침실  경우 출

입구( )는 권

장사항임

5. 삭  <2006.1.19>

6. 통신시

편 시  종

가. 장애인등  이용이 

가능  공

(1) 공원, 공공건   공 이용시 과 공동주택에 공 를 

거나, 장애인  타당  있는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

체어사용자등이 이용   있는 를 1  이상 



여야 다. 다만, 주변소 도가 7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그

러 지 아니 다.

(2) 장애인등  이용이 많  곳에는 시각  청각장애인  

여 자 시 , 큰 자버튼 , 량증폭 , 보

청   , 골도 (청각장애인  여 개골

에 진동  주는 법  통 가 가능  를 말 다)등

   있다.

나. 장애인등  이용이 

가능  우체통

우체통  장애인등  근  이용이 용이 도    구조

등  고 여 여야 다.


